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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안)

 이 회사의 존속기한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2043년경에 해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해산할 수 

없을 경우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존재합니다.

1. 회 사 명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5 (권선동)

(전          화)：031-738-4928
     

   대  표  이  사 : 한 정 수
            

2. 모  집  가  액： 10,000원

3. 모집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우선주식 4,160,000주

                              보통주식 1,030,000주

4. 청  약  기  간： 2019. 1. 28.

     

5. 청  약  장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5 (권선동)

6. 납  입  기  일： 2019. 2. 28.

    

7. 납  입  장  소 : KEB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8.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5 (권선동)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

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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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의 개요

Ⅰ. 모집의 요령

1. 모집주식의 내용

구  분 종  류
모집주수

(주)

주당 발행가액

(원)

모집총액

(원)

모집(사모)
기명식

우선주식
4,160,000 10,000 41,600,000,000

모집(사모)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 10,000 10,000,000,000

발기인출자(*) 30,000 10,000 300,000,000

합  계 5,190,000 51,900,000,000

(*) 발기인출자는 2018. 03. 26. 회사 설립 시 납입 완료하였고, 2019. 2. 8에 경기도시공사에

서 매수함.

(**) 상기 주식에 대한 모집은 2019. 2. 8. 완료함

2. 모집의 방법

모 집 대 상 주식수 (%)
주당 모집가액

(원)

모집총액

(원)
비고

발기

인출 

자(*)

교보증권(주)
5,900주
(0.11%)

10,000 59,000,000 현금

베스트에스피씨(주) 
6,000주
(0.12%)

10,000 60,000,000 현금

서울투자운용(주)
9,000주
(0.17%)

10,000 90,000,000 현금

우양태
9,100주
(0.18%)

10,000 91,000,000 현금

1차 

유상

증자

(사모)

주택도시기금
4,160,000주
(80.15%)

10,000 41,600,000,000 현금

경기도시공사
1,000,000주
(19.27%)

10,000 10,000,000,000 현금

합  계
5,190,000주

(100%)
10,000 51,900,000,000 현금

(*) 발기인출자 부분은 2018. 03. 26. 회사설립 시 출자한 후, 2019. 2. 8. 경기도시공사가 양

수 완료함

(**) 상기 유상증자는 2019. 2. 8.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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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모집의 조건

항        목 내        용

모 집 주 식 의 수 5,190,000주(*)

주 당 모 집 가 액 10,000원

청 약 단 위 1 주

청 약 기 일 2019년 1월 28일 완료

청 약 증 거 금 100%

납 입 기 일 2019년 2월 8일 납입 완료

배 당 기 산 일 (결 산 일)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설립년도 : 설립일(12월 31일)

 - 청산년도 : 1월 1일(당해 회사 청산일)

 * 본 건 모집은 2019. 2. 8. 완료됨

5. 모집의 절차

가.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제3항에 따라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개발 후 임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사모로 진행될 예정

인 바,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청약 일정이 통

보됩니다.

나. 청약방법

1)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

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됨)

2)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가능하며, 최저 청약한도는 10주이며, 최고청약한도는 5,190,000주입니

다. 

3) 청약은 2019년 1월 28일에 실시하여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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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약취급처 

  당해 회사의 본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사모로 진행되므로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하여는 납입절차가 완료된 후 개별 통보합니다.  

6. 기타 모집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교부일 이전에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

반원칙에 따라 양도인인 주주가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

을 얻은 경우에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납입일 및 주금납입장소

  2019. 2. 8. / KEB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납입 완료됨

라. 기타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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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신주발행을 사모형식으로 모집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제1항,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기 전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금성 및 유동성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중요한 사항

 가.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후 신주모집이 완료  

     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의 “최저자본금준비  

     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이 준비완료 되었음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  

     우에 한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예정자는 당해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주주의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

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423조 제3

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당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2) 부동산 자산의 매입, 운용, 처분 관련 위험(소유권 제한의 위험,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의 위험, 임차인의 신용 위험, 공실 위  

험, 관리비용 증가 비용, 역부채 효과 위험,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

험 등)

  3)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 유동성 관련 위험)

  4) 회사 경영 및 운영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 제도 변

화관련 위험, 현금 및 증권의 운용관련 위험)

  ※ 상기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투

자 설명서 「제2부「Ⅲ.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의 「3.투자와 관

련된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사업목적

가. 명 칭 :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설립일 : 2018. 03. 26. 

다.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2. 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

금), 경기도시공사,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대상 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를 선정하

여 공동주택을 건설, 임대 운영, 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 후 청산을 통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성

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이 연 1.5%만 상승 하여도 

8.92%이상의 주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구조를 표준

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제공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정책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구조 

  당해 회사의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인 서울투자운용(주)에 의하여 운용될 것이고, 

NH투자증권㈜이 자산보관회사로서 현금 및 증권의 보관, 현금자산 운용지시의 이

행,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신한아이타스㈜가 

일반사무수탁회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계산에 관한 사무, 주식발행사무 등을 수행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해 회사의 구조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사업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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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에 관한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   행   가   액

40,000,000주 5,190,000(*) 51,900,000,000원

(*)상기 주식은 2019. 2. 8. 출자 완료된 사항입니다.

5.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 산 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

공고게재 신문 한국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보통주 명의개서업무  일반사무수탁회사

6.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단, 현재 회사 정관상 존립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주주총회의 결의

다. 합병 

라. 파산

마.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

된 경우

아.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7. 주식환매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는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  

  본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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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또는 연혁 비  고

교보증권 

주식회사
110111-0018089

 1949년 회사설립(구 대한증권)

 1994년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1999년 코스닥시장 등록

 2002년 증권거래소 상장

 2009년 창립 60주년

-

베스트

에스피씨(주)
110111-4259762  2010년 베스트에스피씨(주) 설립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110111-6106234  2016년 6월 29일 서울투자운용(주) 설립 -

우양태 700314-1******  특이사항 없음 -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요   경   력 비  고

대표이사 한정수 750122-2****** 교보증권 -

기타비상

무이사
윤성국 840528-1****** 교보증권 -

기타비상

무이사
정도영 850428-1****** 교보증권 -

감사 김수현 720530-1****** 도원회계법인 -

3.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임원보수는 이사 3인에 대해서는 무급이며, 감사에 대해서는 30만원/월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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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

본 투자설명서의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은 장래 예측에 대

한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경제상황이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

금), 경기도시공사,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대상 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취득하고 태영컨소시엄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임대 운영, 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매

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 후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입하고, 블록별 사업성을 고

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가격이 연 1.5%만 상승 하여도 

8.92%이상의 출자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구조를 표

준화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해 회사의 부동산 매입 임대, 운영사업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 자금

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의 매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

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할 계획이

며, 부동산의 매입, 개발, 임대, 운영,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서울투자운용(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기타 여유자금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

하여 서울투자운용(주)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개발 및 임대 운용하고,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

치, 국 채·공채의 매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

기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이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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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매입

  당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또는 조성중인) 아래 전국 2곳 공동주택용지

  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 공급가 대비 매입가격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나. 부동산의 개발

1) 당사는 매입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책임준공이 가능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

하여 시공사의 보증금 납입 또는 공사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여 준

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다.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

    1) 당사는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여, 임대운영 효율도를 높일 계획입  

       니다.

2) 원활한 임대운영, 관리를 위해 ㈜서울투자운용을 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사

업기간 내 임대운영, 매각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며,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임대운영 및 원활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부동산의 처분

   1) 당해 회사는 한시적인 명목 회사로 청산시점에 배당 가능한 사업수익률을 확

      보 하여야 하나 임대기간 종료 후 부동산에 매각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획적인 매각전략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2) 20년 전세 임대기간 종료 후 부동산은 일반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일반매각 가격은 매각당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 수준으

로 결정됩니다. 

4) 서울투자운용(주)은 자산관리자로서, 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

리츠 지구명 블록 용도
부지면적

(m2)

공급가

(억원)

매입가

(억원)
비율*

경기리츠

제1호

다산진건 B-1
공동주택

개발부지 

32,553 481 481 100%

다산지금 A-2 37,511 552 552 100%

합 계 1,03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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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매각 시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

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① 당해 부동산의 현황 및 거래비용

   ②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③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그 밖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주요 투자대상 및 사업운영계획

가. 주요 투자 대상 및 자금 조달 및 사업 운영 계획

(주)상기 타인자본(민간)은 중도상환 금액을 제외한 전체 차입액임. 

1) 당사가 편입하는 부동산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중인 다산진건 B-1 BL, 다산지

금 A-2 BL 부동산입니다. 

2) 당사의 자산운용은 부동산과 현금(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처분수입  및 

기타 현금)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부동산의 임대, 관리, 매각 업무와 현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자산관리회사

인 서울투자운용(주)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3) 본 부동산 자산운용의 기본 방침은 매입, 개발, 임대, 매각, 상환으로 대별되는 바,

   첫째, 영업인가 후 증자 및 대출을 통하여 사업개시 시점에 대상 사업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철거 및 명도 등의 문제없이 경기도시공사

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원활히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부동산 매입 후 사업계획서상 개발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84㎡ 이

하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서 본 택지의 용도 및 

규제에 맞추어 개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공사의 보증금 납입 또는 공사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통하여 준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당사가 개발기간 중 근린생활 시설을 적정 가

격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넷째, 착공 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여, 준공 4개월 후까지 입주를 완료

조성원가(백만원) 자금조달(백만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택지비 104,720 임대보증금 125,727

공사비 273,520 일반차입 233,711

기타(자본화)비용 16,658 기금차입 101,680

판관비,간접비 우선주 41,600

위탁수수료 등 1,468 보통주 10,300

임대비용 116,652 - -

계 513,018 계 5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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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며, 서울투자운용(주)가 20년간 전세로 임대운영 후 분양(매각)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일반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입니다.

4) 당사는 상기한 구조로 부동산을 매입, 개발, 임대, 매각하여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나. 투자대상자산

     당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중인 다산진건 B-1 BL, 다산지금 A-2 BL 을 관련 

법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산정된 공급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 공급가 대비 매입가격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다.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기타비용은 건설자금이자, 판매·간접비, 기타 용역수수료 등 포함(설립시부터 준공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

리츠 지구명 블록 용도
부지면적

(m2)

공급가

(억원)

매입가

(억원)
비율*

경기리츠

제1호

다산진건 B-1
공동주택

개발부지 

32,553 481 481 100%

다산지금 A-2 37,511 552 552 100%

합 계 1,033 1,033

내 역
다산진건

B-1BL

다산지금

A-2BL

개발

계획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대지면적 32,553.0㎡ 37,511.0㎡

난방방식 지역난방 지역난방

건폐율 14.63% 15.28%

용적률 219.90% 204.98%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형식 평지붕 평지붕

공급세대수 651세대 961세대

공급면적 70,838.73㎡ 75,804.02㎡

평형구성(m2) 72, 84형 51, 59형

개발비용

토지비 49,149백만원 55,571백만원

공사비 115,351백만원 131,421백만원

기타비용 44,874백만원

합계 396,36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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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특성

본 사업은 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공공임

대주택을 건설 및 20년간 전세로 임대 운영 후 일반매각 예정이며 세부 사업 구

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구조

[사업구조도]

① 본 사업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② 개발 기간 중 필요사업비에 대해 자본금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 일반차입 등

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내역
다산진건

B-1 BL

다산지금

A-2 BL
리츠설립 2018년 3월

사업승인신청 2018년 8월

인허가소요 약 4개월

기금출자심의 승인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2019년 1월 15일

20년 장기전세임대 구조로 

사업구조 변경
2019년 4월~10월

변경 기금출자심의 승인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변경 영업인가 2019년 11월

토지 매매 2019년 12월

착공시작 2020년 2월

공사기간 31개월

모집개시 2020년

준공일 2022년 8월

임대운영기간 240개월

분양(매각) 2043년 2월

청산일 204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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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구조>

③ 공동투자협약은 개방형으로 운영, 협약을 원하는 기관은 투자협약서에 날인하

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합

니다.

④ 협약참여자는 개별사업의 정보제공 및 참여제안을 받고 일정기한 내에 참여

여부를 통보하고, 참여여부 통보자에 한하여 입찰참여자격 부여됩니다.

⑤ 주택기금은 임대주택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융자하고, 주택기금의 대출

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며 출자·융자 및 손익배분비율은 개

별사업의 세부사업약정서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⑥ 본건 사업 인허가는 완료되었으며, 착공 후 공사기간은 약 31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⑦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공사의 보증금 납입 또는 공사이

행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준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⑧ 착공 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여, 준공 4개월 후 입주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인 서울투자운용이 20년간 전세로 임대 운영 후 분양(매

각)할 계획입니다. 

⑨ 일반매각도 진행합니다.

자금조달 구조 금액(억원) 비율(%)

임대보증금 1,257 24.51%

일반차입(선순위) 2,337 45.56%

기금융자(후순위) 1,017 19.82%

자본금
주택도시기금(우선주) 416 8.11%

경기도시공사(보통주) 103 2.01%

합 계 5,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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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 운영 계획

 ㅇ 본 사업의 임대운영계획은 법령에 의한 조건 내에서 전세조건을 결정하고 운영

할 계획입니다.

ㅇ 사업지별 전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호, 백만원)

                          

ㅇ 본 건은 전세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월세 수입이 없으므로 2년마다 3.71%씩 
증액하는 것으로 가정한 임대보증금을 통해 현금 부족위험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액비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등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예정  

사업지구
주택
평형

 세대수 전세시세 전세보증금 시세대비비율

다산진건

B-1 BL

72형 112세대 261.30 208.77 79.9%

84A형 322세대 304.26 243.10 79.9%

84B형 112세대 304.15 243.02 79.9%

84C형 29세대 304.26 243.10 79.9%

84D형 28세대 304.26 243.10 79.9%

84E형 48세대 304.26 243.10 79.9%

소계　 651세대 　

다산지금

A-2 BL

51A형 140세대 2,391 182.72 76.41%

51B형 28세대 2,395 183.00 76.41%

59A형 515세대 2,764 211.18 76.41%

59B형 168세대 2,779 212.32 76.41%

59C형 110세대 2,769 211.57 76.41%

소계　 961세대 　

총 계 1,612.세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5항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

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

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

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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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제한

1) 자산의 투자 · 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취득 · 개발 · 임대차 

및 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 · 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 · 

시행할 계획입니다.

2)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취

득 또는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자

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에 의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투자회사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 및 여유자금 운영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1. 금

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

증한 채권의 매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서울투자운용(주)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수입(백만원) 임대비용(백만원)
임대수입 0 수선비 53,772
이자수입　 　5,191 임대관리수수료 13,943

    공가세대관리비 1,934
    장기수선충당금 14,778

기타부동산관리수수료 6,524
재산세 등 12,058

기타 위탁수수료 4,934
자산관리수수료 5,208

기금이자 1,514
민간이자 1,987

총 임대수입 5,191 계 11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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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원조달금액 상세내역

1) 자본금 및 대출 

회사는 자본금의 19.8%를 보통주, 80.2%를 우선주로 자본금의 5배의 상당액은 대

출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단, 회사의 자본금 2배 초과 10배 이하의 대출을 위해서

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

구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재원조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자금조달 구조 금액(억원)

임대보증금 1,257

일반차입(선순위) 2,337

기금융자(후순위) 1,017

자본금
주택도시기금(우선주) 416

경기도시공사(보통주) 103

합 계 5,130

- TR. A

주2) 기금차입 (후순위)

대출의 취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3) 우선주

회사는 본 주식 청약에 의해 2019. 2. 8. 자본금 416억원이 되도록 주택도시기금이 납입 

자본으로 증자 완료하였습니다. 

주4) 보통주

회사는 본 주식 청약에 의해  2019. 2. 8. 자본금이 103억원이 되도록 경기도시공사가 납

입자본으로 증자 완료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이자율 연 3.40 %

만기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6개월

이자지급조건 1개월 후급

차입방식 한도 인출 방식

상환조건 만기 일시 상환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전용 60㎡이하 : 55,000천원 (2.3%)
전용 60㎡초과 85㎡이하 : 75,000천원 (2.8%)

융자이율 연 2.54 %(경기리츠1호 전용면적별 가중평균이율)

융자기간 임대기간 착수 후 5년 이내 상환

융자지급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분할지급 원칙

상환방법 전액·일부 상환 또는 입주자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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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와 관련된 위험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같이,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

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

며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1. 일반 위험

 가.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관계법령은 당해 회사와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

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및 부동산 시

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이하로 하락하거나 청산 시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최초 예상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

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

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기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

는 분양가 및 분양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배당금이  

회사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배당금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위험

가. 부동산자산의 개발 · 운용위험 관리계획

당사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ⅰ)부동산 권

리관계 및 이해관계자(채권자 등 제3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법률적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및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 ⅱ)부

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매입검토 시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정금

액 이상의 추가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ⅲ)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불충분이

나 분석의 착오로 인한 사업 수익성 검토상의 매입가격 추정오류의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험 발생가능성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전 분석을 통한 

위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단, 당해 회사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매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기타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말소된 

상태에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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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개발 위험관리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의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다음

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위험

본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 지연,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기타 인허가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 회사는 이에 다수의 공동주택 설계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제반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 사업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사업지로

서 사업대상지의 조성 및 확보에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 사업추진 

중인 타 사업지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안정적인 택지의 공급 및 사업추

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일반적인 허가 절차인 건

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이외에는 과도한 법적인 규제 및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본 사업계획에 맞추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승

인을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계획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

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조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2) 시공사의 잠재적 위험

당사는 개발사업의 목적물을 건설함에 있어 시공사의 자금경색, 파산 등의 이

유로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거나 공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사의 배당

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시공사의 보증금 납입 또는 공사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통하여 기한 내 준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반 사항의 변동으로 시공사 관련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건설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부보함으로써 그 리스크를 헷지할 계획입니다. 단,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에 의해 부보되지 아니하므로 당

해 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20 -

다.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1)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

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2) 동 사업은 착공 후부터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여, 안정적인 임대운영이 가능하

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인 서울투자운용(주)의 역량 및 효과

적인 운영을 통하여 운영기간 중 공실위험을 최소화하여 임대위험을 낮출 계

획입니다.

3)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의 종류는 첫째, 임차인의 신용위

험 둘째, 부동산 자산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 임차인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임차보증금을 수취한 상태이므로 임차인

의신용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당사는 개발사업 및 운영시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에 

대비하고자 고정금리로 대출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라.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

 당해 회사는 한시적 법인으로 청산시점에 첫째, 부동산의 처분위험과 둘째, 처

분시 시장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는 한시적 명목회사로서 존속기간 동안 효율적 자산관리와 함께 청산

시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연 1.5%의 상승

조건으로 매각가격을 산출하여 일반 시장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시

행할 예정입니다.  

마.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영

1) 현금 및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임대료수취누적액과 사내유

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

해 회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금리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2) 즉,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의 증감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 시장

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금리

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3)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한 바 당해 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방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운용원칙은 배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또한 여유자금은 목표금리 이상으로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하고 주요 운용대상으로서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에는 국공채 

및 고정금리부 예금자산, 금리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 금리부 예

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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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관리계획 

 

가. 환금성 등 주식 위험 관련 

1) 당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존속기한 동안 배당수익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2) 그러나 당해 회사는 첫째,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

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둘째,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손

실 위험이 있습니다.

나. 유동성 관련 위험 

1) 당사의 주식은 비상장 예정이므로,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주식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2) 당사 주식의 매각 시에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

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

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1) 당사는 명목 회사(Paper Company)로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

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

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

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당사와의 이해와 상충될 가

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기

능을 강화하여 위탁업무회사와의 계약해지 및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며,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과 감사인 제도를 두

어 당해 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간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라. 제도변화 위험 관련 

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2) 추후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가 있을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률

이 변동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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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제한

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임대차 및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

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

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나.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1) 당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및 운용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사업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2)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서울투자운용(주)에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

하여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

도록 하되,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

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

하는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

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증권에 대한 투자 및 운용

1)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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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④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

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⑥ 기타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는 전1)항 제②호 내지 제④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

부터 6월 이내에 전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3)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여유자금의 증권 투자는 당해 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합니다.

라. 거래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특별

관계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②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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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1)항의 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②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③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

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④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3)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

와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주주

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

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

래

④ 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

하고 있는 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⑥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

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5. 이익 등의 배당방법

가. 배당가능이익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초과  

하여 배당할 계획이며(초과배당),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나. 배당정책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현금 배당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중 

임대 운영 및 임대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비용,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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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자들의 실효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러한 배당정책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4% 내외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8년 12월 31일  

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후 매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49조 제5  

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배당을 위한 정기 주  

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 자산평가 및 공시방법

가. 자산평가방법

 당해 회사의 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1) 부동산의 경우 :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

과 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

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봅니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기타 자산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나. 공시방법

1) 산출주기 : 주당순자산가치는 매 분기별로 계산합니다.

2) 공시시기 : 공시는 투자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즉시 공시합니다.

3) 공시방법 :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의 본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4) 공시장소 : 서울투자운용(주) (http://www.seoulreits.co.kr/), 신한아이타스 (주) 

(http://www.shinhanait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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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Ⅰ.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나. 대표자 : 민 경 배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라. 연혁 

    

 

2.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2017년 2018년

자산

유동자산 7,773,837,439 6,564,289,493

비유동자산 996,634,139 1,398,110,878

자산총계 8,770,471,578 7,962,400,371

부채

유동부채 67,767,545 67,989,021

비유동부채 - -

부채총계 67,767,545 67,989,021

자본

자본금 8,702,704,033 7,894,411,350

기타 등 - -

자본총계 8,702,704,033 7,894,411,350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8년

매출액 1,508,791,782 1,073,432,889

매출원가 1,946,179,035 2,006,928,649

당기순이익 (311,801,786) (808,292,638)

년    도 내    용

 2016.06.29 법인설립일 

 2016.06.29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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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해당없음)

4. 운용자산규모         

가. 총괄현황

총 운용규모  33,249억원 (영업인가 완료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자기자본 구성  7,632억원

타인자본 구성
 25,617억원

 (HUG 융자, 민간차입,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

일반 공모  해당없음

나. 리츠별 운용현황

구분 서울리츠1 서울리츠2 서울리츠3 서울리츠4

총 설립규모 1,861 5,816 11,728 690

자기자본 구성 156 810 2,270 137

타인자본 구성 1705 5,006 9,458 553

일반 공모 해당없음

구분 사회주택리츠 창동도시재생 토지지원 경기리츠1

총 설립규모 224 6,555 1,200 5,175

자기자본 구성 51 2,489 1,200 519

타인자본 구성 173 4,066 - 4,656

일반 공모 해당없음

5. 운용자산실적 (1. 총괄현황과 동일)                        

총 운용규모  -

자기자본 구성  -

타인자본 구성  -

일반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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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임.

7.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개요

 (1) 계약기간 : 부동산투자회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직후(다만, 위

탁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후에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 계약의 체결일을 의미함)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종결 등

기일까지(자산관리위탁계약 제17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중도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2) 위탁보수 및 지급방식

    매년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제11조 비용부담에서 규

정된 위탁자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보수의 지급방식 

    매 분기 단위로 분기 종료 후 자산관리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단, 위탁자의 설립 이후 최초로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

당 보수는 최초 발행 신주의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본건 부동산의 일부 처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위 보수의 액수는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단, 최초 분기는 위탁자의 유상증자일

로부터 분기 말까지, 최종 분기는 분기 시작일로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로 하

연번 등록일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1 　2018-12-05 신영식 1984-05-21

서울시 개포로 619, 6층

2 2018-04-27 조재형 1990-09-06

3 2018-04-27 박소영 1989-01-07

4 2017-11-17 김승혜 1990-12-24

5 2017-11-17 최우일 1978-12-07

6 2017-04-19 조동욱 1968-03-26

7 2016-06-29 최장식 1977-12-09

8 2016-06-29 박창윤 198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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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초 분기와 최종 분기는 해당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기로 합

니다.

8. 주요업무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①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차권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에 관한 아래 각 목의 업무

    -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을 위한 위탁자의 의사결정

에 필요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

다)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일

    -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을 위한 각종 계약을 협상하

고 체결하는 일(공사업체 및 설계업체의 선정, 각종 용역계약의 가격 등 조건

의 협상 및 결정, 처분을 위한 모집공고, 홍보·판촉활동 포함)

    - 부동산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과 관련한 시행방안 및 세부업

무절차를 수립하는 업무·시행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제반 업무(각종 인·허가 취득, 설계·건설 등 건축공정 

관리, 감리, 준공검사 등)의 진행

    -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일

    -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하는 일

    - 부동산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일

    - 임대료·관리비·기타 비용의 청구, 임대차목적물의 보수,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 등 임대업무를 관리하는 일

    - 기타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에 필요한 부수 업무

    - 위탁자의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상기 각목의 업무를 다른 업체

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독립된 업무담당자에 관한 

책임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체결하는 일

    - 차입 및 사채발행과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는 일

    -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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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위탁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정

보 및 관련자료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일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분기 결산기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 위탁자의 주식 내지 사채 판매시의 위탁자와의 협의에 의한 주간사 등의 선정

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

    -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

    - 독립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독립된 업무담당자와 업무를 협조하는 일

    -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관리(PM), 시설관리(FM), 공사관리(CM) 

등의 업무를 수행할 회사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일

    -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의 관리운용 업무

와 관련한 실무사무의 수행

    - 위탁자에게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소의 응소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

자의 소 제기에 필요한 제반 업무

    - 기타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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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1-1. 판매회사의 개요

  가. 회사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다. 최대주주(2019년 9월 30일 현재) - 5%이상

 

  라. 영업 점포 현황

마. 주식 총액인수 및 판매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법인 지점 사무소 계

국내 - 32 - 32

국외 - - - -

계 - 32 - 32

주요주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고

교보생명보험(주) 18,585,473 51.63%

계 18,585,473 51.63%

기준일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2. 31

주간실적 인수실적 주간실적 인수실적 주간실적 인수실적 주간실적 인수실적

합계 16,749,322 30,950,882 17,084,343 32,105,026 19,354,175 39,327,801 16,772,404
43,739,45

3

기업공개 48,686 48,686 30,770 26,438 7,580,000 7,580,000 73,288 22,888

유상증자 14,666 14,666 18,181 18,181
17,220,00

0

17,220,00

0
- -

국채,

지방채
96,350 3,861,068 118,545 4,072,520 3,559,968 3,559,968 - 2,730,722

특수채, 

금융채
8,857,358 1,5585,320 9,614,162 17,886,506 6,623,630 6,623,630 10,766,088

22,582,55

6

회사채 5,327,166 7,915,774 5,086,426 7,376,987 5,508,904 5,508,904 4,634,342 7,191,686

기업어음 2,405,096 3,525,368 2,182,179 2,690,314 5,272,450 5,272,449 1,298,686
11,211,60

1

기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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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리츠 주관실적

구 분 주관회사 실적

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98억원

(보통주)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465억원

(보통주)

뉴스테이허브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106억원

(보통주)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882억원

(보통주)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18억원

(보통주)

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230억원

(자기자본)

엔에이치에프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15억원

(자기자본)

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253억원

(자기자본)

엔에이치에프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41억원

(자기자본)

엔에이치에프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30억원

(자기자본)

엔에이치에프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94억원

(자기자본)

사. 주요업무

 (1) 주식의 청약권유 및 모집 

 (2) 주식의 배정 및 공고 

 (3) 초과 청약금의 환불 

 (4) 제 서식의 작성 및 공고 

 (5) 민간차입금 조달 및 주선

 (6) 기타 필요한 사항 

아. 주요계약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자금조달 완료 시까지

2) 금융자문주선 보수: 금융자문수수료 205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3) 보수의 지급방식

 (*) 금융자문주선수수료(vat별도)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함

 - 205백만원(vat별도)은 최초 대출이 기표되는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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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가. 명  칭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빌딩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기준 : 2019.09.30 기준)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기간 

 부동산투자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의 다음 영업일로 

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나. 위탁보수

1) 위탁보수 : 보수는 연 30,000,000원(vat포함)으로 합니다.

2) 보수의 지급방식 : 보수는 매년 삼천만원(₩3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매 분기 단위로 분기 종료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단, 

위탁자의 설립 이후 최초로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보수는 최초 발행 신주의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본건 부동산의 일부 처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위 보수의 액수는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단, 최초 분기는 위탁자의 유상증자일

로부터 분기 말까지, 최종 분기는 분기 시작일로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로 

하며, 최초 분기와 최종 분기는 해당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 주요 업무

1) 부동산의 보관 및 관리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회사에게 위탁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보관

 ②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등기 이전

주요주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고

농협금융지주회사 138,195,501 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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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탁 등기 해지

 ③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증권의 양도 및 보관.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된 증권은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

여야 합니다.

 ② 증권에 관한 각종 권리 행사, 증권에 대해 인정되는 배당금, 원리금 기타 각

종 금원의 수령

 ③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①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② 제세공과금의 지급

 ③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 및 비용 지급

 ④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필요한 자산보관에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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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사무수탁회사의 개요

  가. 명칭 : 신한아이타스(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여의도동)

  다. 연혁

- 2000년 6월 : 법인설립

  - 2007년 9월 : 사무관리계약규모 100조 돌파

  - 2010년 4월 : 사무관리계약규모 200조 돌파

  - 2011년 1월 : 국민연금 사무관리 서비스 개시

  - 2008년 2월 :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 2012년 11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4년 7월 : 사무관리계약규모 400조 돌파 

  - 2015년 6월 : 신한아이타스 창립 15주년 2

 라. 고객 및 수탁고 현황                                             

 (기준 : ‘17. 12월, 단위 : 억원)

구  분
연도

2014 2015 2016

신탁가액
수탁고(억원) 3,895,046 4,526,248 5,117,573

거래처 수 143 150 158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가. 주요 계약 내용

1)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위탁사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2) 위탁보수 : 

-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예정된 공동주택 전부를 신축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연 5,500만원(부가세 포함)

- 그 이후 청산종료일 또는 해지 일까지는 연 8,800만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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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의 지급방식 :  매 분기 마다 매 분기 종료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현금 지급합니다(단, 위탁자의 설립 이후 최초로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보수는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함). 다만 당해 분기말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 보수는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분기의 보수는 유상증자 주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

니다.

 나. 주요 업무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①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②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 표시 또는 말소

     ③ 주주에 대한 제반 통지

2)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① 주권의 발행 및 교부

   ② 예비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③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① 이사회 및 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업무의 보조

  ②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의 계산, 통지 및 관리

  ③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④ 회의의 준비, 진행협조 및 그 결과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

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⑤ 이사회,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 및 배포

4) 계산에 관한 사무

 ① 결산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금전분

배에 관한 계산서 등, 회사가 상법 제4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

결재무제표) 및 그 주석과 부속명세서의 작성

② 재무보고서의 작성

- 분기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작성

- 위탁자의 요구 시 분기별 손익 및 배당률의 산출

- 회계계정(Chart of Account) 정립 및 관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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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법령에 의한 매 분기 및 결산기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작성(상장될 경우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포함)

④ 운용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⑤ 회계감사 수감. “을”은 외부회계감사 수감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입찰경쟁방식에 의거 제안 

받은 후 관련 자료를 자산관리회사에 통보하고, 자산관리회사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을”로 하여금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에 

선정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⑥ 회계장부의 보관

5) 세무에 관한 업무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간주매출부가세의 계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 보조 (단, 세무대리 업무는 위탁자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며 

수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원 보수, 용역료 등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 보조

③ 상기 규정한 업무와 관련된 세무당국 등에 대한 신청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업무 보조

④ 세무감사 수감 및 기타 세무관련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와 협력하여 확인

(수감) 하며, 지정된 회계법인의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보조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

①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통지 및  

공시 업무

② 위탁자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을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자료 제공

③ (i)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경시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ii)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iii) “갑”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의 공시업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에 의함)

④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 및 투자보고서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제공

⑤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계법령에 따른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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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독기관 등이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

7) 청산업무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일반사무

와 관한 실무사무

 

8) 상기업무의 부수업무

     ①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운용결과 확인

     ② 일반사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업무

     ③ 임직원배상보험 등 일반사무관리와 관련된 보험 가입 의무

     ④ 관련 수탁회사와 기타 위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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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자산관리수수료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연 250,000,000원 (부가세포함) 매분기말

자산보관수수료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연 30,000,000원(부가세포함) 매분기말

사무수탁수수료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연 55,000,000원 (부가세포함) 매분기말 건설기간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연 88,000,000원 (부가세포함) 매분기말 임대기간

금융자문수수료
교보증권 

주식회사
205,000,000원 (부가세별도) 대출 기표시

회계자문수수료
한일

회계법인 
35,000,000원 (부가세별도)

유상증자

실행시

법률자문수수료
법무법인

김앤장
40,000,000원 (부가세별도)

유상증자

실행시

사업성평가

수수료
나라감정평가  7,000,000원 (부가세별도)

유상증자

실행시

외부감사 한일회계법인 협의 예정 매년 결산 후

대출보증수수료
주택도시

보증공사
대출 약정액의 0.066% 연간

법무사수수료
법무법인

선우

대한법무사회 법무사 

보수표 요율 적용·산정

유상증자

실행시

설립 및 

청산비용
각 10,000,000원 (부가세별도)

설립 및 

청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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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기타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

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

해 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가능이익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초

과 하여 배당할 계획이며(초과배당),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2조

에서 정하였습니다.

2) 배당정책

   회사는 매 영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현금 배당할 계획입니다. 사업기

간 중 임대 운영 및 임대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

비용, 각종 위탁수수료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자들의 실효수

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러한 배당정책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4% 내

외의 안정적인 배당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8년 12월 31

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후 매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

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

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배당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

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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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관 상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으나, 자산관리자와 체결

한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거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 배당금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 후 잔여재산을 매각 성과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기타사항 (장부․서류의 열람)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에 비

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

게 송부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2.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1)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종전 지방세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에 따라 

50%~100%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되며, 이와 같이 감면된 취득

세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

무가 있으나, 동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서민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등록면허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

되며,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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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므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사의 회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

이익 전액을 배당할 경우 사실상 법인세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① 재산세 (토지분)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 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며,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② 지방교육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5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재산세 과세 특례 (종전 세법의 도시계획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

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지방세법 부칙(제10221호, 2010.3.31) 

제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 1항의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

   ① 법인

내국법인이(비영리내국법인 제외) 해당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과세소득에 익금으로 포함됩니다.

    

   ② 거주자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



- 43 -

세합니다.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완납적분리과세 (세율:15.4%)로 종결

됩니다.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8~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양도소득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해 양

도하는 것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를 의미합니다.

ⓐ 주주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양

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사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즉,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그

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등의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다. 기타사항

1)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8조 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74조 및 7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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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이하 관련 수탁회사)가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기타 공시관련사항

가. 투자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회사의 개황,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총수입금

액·수입구조 및 수익률,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증권의 소유현황, 부동산의 개발사

업에 관한사항,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하여 주주구성 및 주요주

주의 현황,차입에 관한 사항, 주가변동상황,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

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

라 재무재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에 비치·공시할 것입니다.

나. 정관

당해 회사는 정관을 자산관리회사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

다. 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는 자산관리회사 본점, 판매계약서는 판매회사 본점 및 지점, 자

산보관 및 일반사무수탁계약서는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본점에 비

치할 것입니다. 


